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7] <개정 2013.3.24>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 산출기준(제58조제3항 관련)

1. 장비손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상각율수리율 ×장비가격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 장비가동시간

 가. 상각율은 0.9로 한다.

 나. 수리율은 0.3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수

리율은 0.5로 한다.

 다. 장비가격은 해당 장비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라.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2천 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

시험을 하는 장비의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1천 시간으로 한다.

 마.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바.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으로 한다.

2. 공공요금 및 인건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 단위량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나.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다. 인건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

조에 따른 기술용역단가를 적용한다.

3. 재료비는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